
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의2] <신설 2019. 1. 4.>

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의 설치 및 관리기준(제9조제1항제12호 후단 관련)

1. 설치기준

가. 공원 주변의 다른 시설 또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일 것

나. 공원 내 다른 시설이용자에 대한 소음피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적합

한 최적의 위치를 고려할 것

다. 주변에 주택 및 상업시설이 없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어 비행소음 등으로 인

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

라. 설치 이후 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한 주민 입주 등 주변 지역의 변화에 따라

소음피해가 발생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는 방음시설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

를 취할 것

마. 조종연습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무분별한 주차행위 및 교통난의 방지를 위하

여 공원 안 또는 밖에 주차장을 확보할 것

바. 비행장소 이탈방지 등 안전확보를 위해 바닥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무인

동력비행장치가 조종연습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망을 설치

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. 다만, 조종연습장을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로

지어진 경우는 제외한다.

2. 관리기준

가. 이용시간대별 적정 시설이용자 수를 정하여 운영할 것

나. 조종연습장은 취미·여가용 또는 연구용으로만 제공하되, 그 외 조종시연, 상

품진열 등 상업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할 것

다.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발생 방지 등 운영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이용자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시설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2곳

이상의 장소에 게시할 것

라. 조종연습장을 이용하는 시설이용자가 있는 시간대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

시설이용자가 다목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용하도록 관리·감

독할 것


